
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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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
리 이하40 리미 이상1.0

리 초과 리 이하40 100 리미 이상1.2
리 초과 리 이하100 250 리미 이상1.6
리 초과 리 이하250 500 리미 이상2.0
리 초과 리 이하500 1,000 리미 이상2.3
리 초과 리 이하1,000 2,000 리미 이상2.6

리 초과2,000 리미 이상3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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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 또는 취 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

지정수량의 이하50 이상3m

지정수량의 초과 이하50 200 이상4m

지정수량의 초과200 이상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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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서식( 1 )

험물 시저 취 승 신청서․

처 간

5

상 ( )

설

성 주민등록

주 소 전

설 소

설 소 역
여 역 등

시 설

험물 ․

정수량 최( ) 수량
정수량 수

조 설비,

개

험물 저 취․

개

소 설비 개

착공 정 연월 년 월 공 정 연월 년 월

험물안전 조례 제 조제 항 규정에 하여 험물 시저11 1 ․취 승 신청합니다.

년 월

신 청

주 소 전( )

성 서 ( )

첨 서 험물1. 1 .：

접 수 란※ 경 과 란※ 수 수 료※

접수연월 접수 승 연월 승 만원2

210mm×297mm ( )60g/㎡



뒤쪽( )

비고 1. 경 성 란에는 ( 등록 성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, ),

소 소 각각 한다.

2. 역 등란에는 토 계 에 한 상 역 역,

한다.

시설 란에는 험물안전 상 제 소등 에 라 한다3. .

4. 정수량 에 어서는( ) 당해 험물 정수량 만 로는

하 아니한 에 안에 해당하는 정수량 한다( ) .

시 란에는 하 아니한다5. .※

신청서는 아래 같 처 됩니다.

신 청
처

소 서

신 청 접 수

심사

조사( )

승 거 통보

또는 보

적합시( )
안결․

신고필 정



제 서식( 2 )

제

험물 시저 ․취 승 필

상 ( ) :

설 성 주민 등록( ) : ( ) :

주 소 :

설 차고 소( ) :

저 취 간 년 월 년 월~：․

저 취 내역․

시설 최 저 량 소 설비 비고

충청 험물안전 조례 제 조제 항 규정에 하여 험물 시저 취 신고11 2 ․

하 합니다.

년 월

소 서 ( )

보존 종210mm×297mm (1 )70g/㎡



□

․

․ ․

①

⑥

․



□


